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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폐과에 대한 학칙 발의 



01 학생준수내규 
제5편 학생행정 5-2-1 



제5조 

02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규정 

제7조 

제8조 

제9조 

제5편 학생행정 5-3-1 



제11조 

02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규정 

제12조 

제16조 

제19조 

제10조 



03 장학금급여규정 
제5편 학생행정 5-4-1 



03 장학금급여규정 

제4장 

장학금의 

지급 및 관리 

※제11조 (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

③ 장학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

→ 

③ 장학위원은 학교측 위원과 학생측 대표가 협의하여 위촉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



04 청주대학교 총 동문회 장학규정 
제5편 학생행정 5-6-1 



0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규정 
제5편 학생행정 5-7-1 



0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규정 



0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규정 



06 청석 장학회 규정 
제5편 학생행정 5-10-1 



07 체육특기자관리규정   
제5편 학생행정 5-15-1 



08 학생 공가처리에 관한 내규 
제5편 학생행정 5-17-1 



09 청대언론사규정   제5편 학생행정 6-4-1 



09 청대언론사규정   



09 청대언론사규정   



10 총학생회회칙 제2편 학칙 및 학위규정 2-1-1 



11 청주대학교학칙 제5편 학생행정 5-1-1 

등 급 실 점 평 점 비 율 등 급 실 점 평 점 비 율 

A+ 95-100 4.50 

20% 

C+ 75-79 2.50 

40% 

A° 90-94 4.00 CO 70-74 2.00 

B+ 85-89 3.50 

30% 

D+ 65-69 1.50 

10% 

B° 80-84 3.00 DO 60-64 1.00 

F 0-59 0.00 

등 급 실 점 평 점 비 율 등 급 실 점 평 점 비 율 

A+ 95-100 4.50 

20% 

C+ 75-79 2.50 

50% 
A° 90-94 4.00 CO 70-74 2.00 

B+ 85-89 3.50 

30% 

D+ 65-69 1.50 

B° 80-84 3.00 DO 60-64 1.00 

F 0-59 0.00 

제54조 (성적분류)  

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°이상을 급제로,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.  

단, 성적의 세부구분과 F급에 해당하는 성적처리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(변경 2001.11.13., 

2014.9.19.)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°이상을 교수 재량으로,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.  

단, 성적의 세부구분과 F급에 해당하는 성적처리 방법은 교수가 정한다. 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11 청주대학교학칙 

제16조(성적평가)  

① 학업성적은 각 

교과목의 출석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

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

다만 실험, 실습,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

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담당교수가 

따로 정할 수 있다. (변경 2004.8.27) 

② 학업성적의 평가 요소별 비율은 

담당교수가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한다. 

(변경 2004.8.27) 

③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평가할 수 있으며 

6~8호는 평가 비율을 A등급 35%, B등급 40%로 제한한다. 

1.현장실습(교직, 교외) 

2.ROTC군사학 

3.외국인학생의 교과목 

4.교양영어회화 AP(고급반) 

5.교양선택(토익) 

6.전공의 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 

7.영어 특별강좌 

8.외국인교수가 강의하는 전공 교과목 



12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8편 각종위원회 8-21-1 

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변경 

2011.9.27)  

②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동문을 

포함시킬 수 있으며 학생위원은 전체 의원의 3/10 이상이 되도록 한다. 단, 어느 하

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/2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, 

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/7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.(변경 2011.9.27.) 

③ 교직원 위원은 부총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

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(변경 2011.9.27)  

→ 

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

②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동문을 

포함시킬 수 있으며 학생위원은 전체 의원의 4/10 이상이 되도록 한다.  

단,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/2을 초과하여서

는 안 되며,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/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. 

③ 교직원 위원은 부총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

회 위원은 총장과 학생 측 대표가 협의 하에 임명한다. 



13 폐과에 대한 학칙 발의 

1. 학과 폐과는 학과 재학생들과 협의 하에  

      폐지학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될 수 있다. 
 

2.   학과 폐과는 마지막 재학생이 졸업하면 이루어진다. 
 

3. 폐과 전 남아있는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. 
 

4. 폐과 전 공간조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재학생수가 20명 이하일 때, 

      학교 와 재학생과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. 
 

5. 수강 신청의 경우에는 재학생들이 신청하고 싶은 과목을 존중한다.  

      따라 서 전체 학년 수업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.  

      (1명이 수강을 원한다 해도 개설할 수 있다.) 



거꾸로가는 학교행정  

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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